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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차량통행(차중량) 제한 고시 

일부개정고시(안)

1. 개정이유

남동구 남촌동 및 서구 연희동 등 주거지역 내 대형 차량 통행을  

제한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차량통행  

(차중량)을 제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남동구 남촌동 남촌로 1.14km 구간 차중량 5.5t이상 통행제한

(단, 노선버스, 이사차량 및 도로관리청의 청소차량은 제외함)

나. 서구 연희동, 심곡동, 공촌동 등 승학로(1.5km), 대평로(o.4km),

탁옥로(1.1km), 심곡로(2.1km) 구간 차중량 5.5t이상 통행제한

(단, 노선버스, 이사차량 및 도로관리청의 청소차량은 제외함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   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(1) 도로교통법 제6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

(2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(통행의 금지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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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의 알림)

나. 예산조치 : 생  략

다. 합 의 :

라. 기    타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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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차량통행(차중량) 제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

같이 고시한다.

2012 . . .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고시 제 2012 - 호(제정 1994. 11. 1. 고시 제94-6호)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차량통행(차중량) 제한 고시 일부개정고시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차량통행(차중량) 제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연번 28번란 다음에 연번 29번란부터 30번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연번 도로명 위       치 제한톤수 비 고

29 남촌로 남동구 남촌동 186-26~512-18
5.5톤
이상

(차량중
량제한)

30

승학로 연희동 빈정내4~심곡동 344-8

5.5톤
이상

(차량중
량제한)

대평로 연희동 758-1~689-9

탁옥로 심곡동 353-1~심곡초교 앞

심곡로 심곡동357-1~공촌동 309

부       칙 

이 고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완료시부터 시행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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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번29번]

[연번30번]


